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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방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·출연

□ ☑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
경상 투자

☑ □

□ 사업 담당자
실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

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이종만
2133-7470

신혜숙
2133-7450

권선아
2133-7452

2 예 산 설 명

□ 사업개요

사업기간 ☑연례반복

사업위치

총사업비 총
316,000천원

[국비]
158,000천원

[시비]
158,000천원

(보조율)
50 %

[구비]

사업내용 ○장애인의 생활능력 향상과 실질적인 복지 지원

사업형태 ☑직접수행 □자치단체 보조 □민간이전 □출연출자 □민간위탁 □기타

사업시행주체 25개 자치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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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2015년
예산액

2016예산액
(A) 2017예산(B) 증감 (B-A)

(B-A)*100/A

계 (x160,646)
321,292

(x158,000)
316,000

(x158,000)
316,000

(x-) (x-)

사회보장적수혜
금

(x160,646)
321,292

(x158,000)
316,000

(x158,000)
316,000

(x-) (x-)

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3 사 업 설 명

□ 사업목적
○저소득 장애인의 실질적인 생활능력 향상과 복지증진 도모
○보조기구 교부를 통한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

□ 예산 총괄 (단위 : 천원)

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

사회보장적수혜금

○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와상용 욕창예방
보조기구(250개)
87,500,000원

= 87,500천원

○음성유도장치, 음성시계(120개)
2,400,000원

= 2,400천원

○진동시계, 시각신호표시기(125개)
8,550,000원

= 8,550천원

○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, 머그/유리컵 및
받침(12개)
1,000,000원

= 1,000천원

○식사도구, 젓가락 및 빨대, 접시 및그릇
음식보호대(18개)
950,000원

= 950천원

○헤드폰, 기립훈련기, 독서확대기(155개)
83,600,000원

= 83,600천원

○문자판독기, 녹음 및 재생장치(60개)
48,000,000원

= 48,000천원

○목욕의자(30개)
18,000,000원

= 18,000천원

○보행차,좌석형 보행차, 탁자형 보행차(75개)
15,000,000원

= 15,000천원

○휴대용 경사로(50개)
15,000,000원

= 15,000천원

○이동변기(60개)
36,000,000원

= 36,000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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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근거
○ 법령상 근거
- 장애인 복지법 제18조(의료와 재활치료), 제66조(장애인 보조기구 교부

등)
○ 기타 근거(방침, 지침 등)

□ 사업내용
○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장애인 복지법 제32조

규정에 의거 등록된 서울시 지체, 뇌병변, 시각, 청각, 심장 장애인
○ 지원규모 : 보건복지부 지정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등 22개 품목지원
○ 사업기간 : 2017. 01월 ~ 2017. 12월
○ 사업내용
- 지원대상자의 신청과 심사를 거쳐 해당품목 지원(1인 1품목 지원)
▹ 뇌병변, 심장 1~3급 장애인 :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,1~3급

심장 장애인 :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
▹ 뇌병변, 지체 장애인 : 보행차, 좌석형· 탁자형보행차,

휴대용경사로,목욕의자, 이동변기
▹ 시각장애인 : 음성유도장치, 음성시계, 영상확대비디오, 문자판독기,

녹음 및 재생장치
▹ 청각장애인 : 시각신호표시기, 진동시계, 헤드폰
▹ 지체, 뇌병변 1~2급 장애인 :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,

식사도구, 젓가락 및 빨대 머그 및 유리컵, 컵 및 받침접시,

음식보호대, 기립훈련기, 목욕의자
○ 총예산(안) : 316,000천원 (국비 158,000천원, 시비 158,000천원)

□ 추진경위
○의료적인 처치로는 극복하지 못하는 신체기능의 장애를 경감 또는

완화시켜 줌으로써 교육 및 직업 활동을 지원
○장애인 가족, 서비스 제공자 등 관련 인력의 신체적, 정신적 부담을

경감시키는 동시에 장애인과 가족들의 사회참여 제고

□ 사업추진절차
○집행절차
-사업 및 예산계상 기본계획 수립(보건복지부)⇒ 사업비

예산계상(시⇒보건복지부) ⇒ 예산안확정내시(보건복지부⇒시) ⇒

사업비확정(시) ⇒ 자치구 예산배정(시⇒자치구) ⇒ 보조기구

교부(자치구⇒장애인) ⇒ 정산보고(자치구⇒시⇒보건복지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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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사 업 효 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□ 2017년도 추진일정 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

계 316,000

상반기 예산 재배정 2017.01~2017.06 158,000 대상자 신청에 따라 22개 품목 지원

하반기 예산 재배정 2017.07~2017.12 158,000 대상자 신청에 따라 22개 품목 지원

2014년도 ○총 938개 품목 316,431천원 지원

2015년도 ○총 869개 품목 286,169천원 지원

2016년도 ○총468개 품목 158,622천원 지원(2016년 10월 기준)

(단위 : 천원)

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

2013
(x182,000)
364,000

(x-)
0

(x-)
0

(x182,000)
364,000

(x157,534)
315,069

(x-)
0

(x24,466)
48,931

2014
(x179,000)
358,000

(x-)
0

(x-)
0

(x179,000)
358,000

(x158,220)
316,431

(x-)
0

(x20,780)
41,569

2015
(x160,646)
321,292

(x-)
0

(x-)
0

(x160,646)
321,292

(x143,084)
286,169

(x-)
0

(x17,562)
35,123


